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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기준 및 신고 안내 협조요청
1. 관련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항
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에 ‘지카바이러스 감염증(Zika virus 
infection)’이 지정(2016.1.29일 시행)됨에 따라 신설된 진단기준과 별지서식을 보내드
리오니, 

3.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
발생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
바랍니다.

붙임  1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. 
2. 별지서식(제1호, 1-2호, 1-3호서식) 1부. 끝.  


